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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한 윤미향 부부와 민변 일부 변호사

를 탈출 교사죄로 엄중 수사하라!

중국 닝보(寧波) 류경식당 지배인으로서 여종업원 12명과 함께 2016년 탈북했던 허강일씨는 20일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연) 대표와 그 남편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민변) 소속 장 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 설립한 쉼터(마포 쉼터, 안성 쉼터 
등)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초청, 재(再)월북을 회유했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폭
로했다. 그는 "정대협이 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를 통해 회유 대상 탈북민들에게 2018년 10월부터 이
듬해 3월까지 매달 30만~50만원씩 송금했다"며 당시 계좌 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4항),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1조(교사범)는, “
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제1항), “교사를 받은 자
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70년 전 6·25 남침을 비롯하
여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도 대한민국 내의 
적대세력들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이룩하겠다는 민변 일부 변호사들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재(再)월북을 회유해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
위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탈출 교사죄 등 실정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사직당국은 윤미향에 관해 눈
덩이처럼 커지는 위안부 할머니 관련 비리의 수사와 함께 이들의 탈북자 월북 교사 사건에 관하여도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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